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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)에 의거 회사는 귀하에게 
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,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
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부득이 회
사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.

오늘은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날이므로 귀하는 금일 회
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, 회사에서는 귀하의 노무수령을 거부
하오니 본 통지서를 받는 즉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.

본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귀하가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는 
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)에 따라 귀하
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, 추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
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
에 맞추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.

20   .  .   .

주식회사 OOOO

<노무수령 거부통지서 수령 확인증>

본인은 20  년  월   일  00시 00분 회사의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 
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 .  .  . 

수령인 :              (서명)


